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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감정평가명세표

페이지: 1 기호(1~24)

D042408-2-014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688임야 자연환경 6881 경상남도 1088 9,000 6,192,000

보전지역남해군

창선면

옥천리

149임야 자연환경 1492 " 1090 9,000 1,341,000

보전지역

334답 자연환경 3343 " 1103 7,800 2,605,200

보전지역

2,023답 자연환경 2,0234 " 1105 11,000 22,253,000

보전지역

208대 자연환경 2085 " 1106 12,000 2,496,000

보전지역

628답 자연환경 6286 " 1107 4,600 2,888,800

보전지역

793답 자연환경 7937 " 1108 4,600 3,647,800

보전지역

271답 자연환경 2718 " 1109 4,600 1,246,600

보전지역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페이지: 2 기호(1~24)

D042408-2-014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357답 자연환경 3579 경상남도 1110 4,600 1,642,200

보전지역남해군

창선면

옥천리

655답 자연환경 65510 " 1112 4,600 3,013,000

보전지역

483답 자연환경 48311 " 1118 4,600 2,221,800

보전지역

694답 자연환경 69412 " 1119 4,600 3,192,400

보전지역

502대 자연환경 50213 " 1120 9,100 4,568,200

보전지역

162전 자연환경 16214 " 1121 4,600 745,200

보전지역

126전 자연환경 12615 " 1122 4,600 579,600

보전지역

1,309답 자연환경 1,30916 " 1123 4,600 6,021,400

보전지역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페이지: 3 기호(1~24)

D042408-2-014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383답 자연환경 38317 경상남도 1124 4,600 1,761,800

보전지역남해군

창선면

옥천리

185전 생산관리지역 18518 경상남도 115 5,200 962,000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126전 생산관리지역 12619 " 116 5,200 655,200

172전 생산관리지역 17220 " 117 5,200 894,400

129답 생산관리지역 12921 " 118 5,200 670,800

301답 생산관리지역 30122 " 119 5,200 1,565,200

208답 생산관리지역 20823 " 120 5,200 1,081,600

142답 생산관리지역 14224 " 121 5,200 738,400

합   계 \72,983,6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감정평가 개요 . Ⅰ

감정평가의 목적   1.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옥천리 기호 및 광천리 기호 에 각각 소재하는 부동산 토지( 1~17) ( 18~24) ( )

으로서 창원지방법원 진주, 지원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건입니다.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2. 

가 기준가치. 

본건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조건. 

없습니다.

감정평가의 근거 3.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 「 」 「 」 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기준시점  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9 2「 」 2024.08.21 일로 

하였습니다.

실지조사 실시기간   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위한 실지조사는 10 1「 」 2024.08.21 일에 시행하

여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하고 가격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감정평가방법 6. 

가 감정평가방식 및 평가방법.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 결정은 아래의 감정평가방식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 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 으로 .) 산출한 시산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 결정함이 원칙입니다.

감정평가방식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① 

비교방식 : ②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 

감정평가방식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③ 

감정평가방법2) 

원가법 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 ’①

말하며 적산가액 이란 원가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 ’ .

‘② 거래사례비교법 이란 대상물건의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

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 , 

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하며 비준가액 이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 ’ .

③ 공시지가기준법 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 이하 대상토지 라 한다 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 ’ ( ‘ ’ )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이하 비교표준지 라 한다 의 공시지가를 기준( ‘ ’ )

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

④ 수익환원법 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조 감정평가에 관한 3 , 「 」 「 규칙 제 조14」 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

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을 거쳐 , ,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인근지역  , 내 최근 매매사례 중 대상

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정하여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

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7. 

가. 기호 토지의 의뢰목록상 지목은 임야 답 대 전 이나 현황은 장기간 방치된 휴경 전(1~24) ‘ , , , ’ , ‘ ’

상태이고 기호 토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속한 토지인바 이를 고려하여 해당 토지를 , (1~17) , 

평가하였습니다. 

나 기호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자연생 소나무 활 잡목 등은 거래관행상 해당 토지가격에 . (1~24) , ·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다. 기호 토지는 남해 대방산 골짜기 내에 위치한 산세가 험한 토지로서 인근 등산로 및 탐방(1~24) , 로 

등에서 실지조사를 행한 상황이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잡목 및 잡풀 등으로 인하여 육안으로 , , 

확인되지 않은 분묘 등이 소재할 수 있으니 경매 응찰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기호 토지는 인접 토지와의 지적. (1~24)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서 정확한 위치 경계 , , 등의 확인 

은 측량을 요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 Ⅱ

대상 토지의 개요 1. 

기호

소재지

남해군(

창선면)

지목
면적

( )㎡
용도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년 원(2024 , / )㎡

1
옥천리

1088
임야 688

자연환경

보전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710 

2
옥천리

1090
임야 149

자연환경

보전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710 

3
옥천리

1103
답 334

자연환경

보전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1,340 

4
옥천리

1105
답 2,023

자연환경

보전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1,060 

5
옥천리

1106
대 208

자연환경

보전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1,250 

6
옥천리

1107
답 628

자연환경

보전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1,060 

7
옥천리

1108
답 793

자연환경

보전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1,060 

8
옥천리

1109
답 271

자연환경

보전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1,060 

9
옥천리

1110
답 357

자연환경

보전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1,060 

10
옥천리

1112
답 655

자연환경

보전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1,060 

11
옥천리

1118
답 483

자연환경

보전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1,060 

12
옥천리

1119
답 694

자연환경

보전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1,060 

13
옥천리

1120
대 502

자연환경

보전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1,250 

14
옥천리

1121
전 162

자연환경

보전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1,11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공시지가기준법 2. 

가 공시지가기준법의 적용. 

본건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3「 」 「 」 

제 조에 의거 공14 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평가하되 본건 토지와 용, 도지역ㆍ이용 상황ㆍ주변 환경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선정하여 공시기준일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

변동률 및 선정된 공시지가 표준지와 본건 토지와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지역요인 개별,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시세 및 그 밖의 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기호

소재지

남해군(

창선면)

지목
면적

( )㎡
용도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공시지가

년 원(2024 , / )㎡

15
옥천리

1122
전 126

자연환경

보전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1,060 

16
옥천리

1123
답 1,309

자연환경

보전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1,060 

17
옥천리

1124
답 383

자연환경

보전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1,060 

18
광천리

115
전 185 생산관리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5,240 

19
광천리

116
전 126 생산관리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5,240 

20
광천리

117
전 172 생산관리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5,240 

21
광천리

118
답 129 생산관리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2,690 

22
광천리

119
답 301 생산관리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2,690 

23
광천리

120
답 208 생산관리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2,690 

24
광천리

121
답 142 생산관리

전

휴경지( )
맹지

부정형

급경사
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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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선정 및 사유. 

비교표준지의 선정은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로서 당해 인접 시 군 구안의 인근지역에 위치, ․ ․
하고 실제 지목 및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하며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과 , , ․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근접하여 있는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준(2024.01.01. )

기호

소재지

남해군(

창선면)

지목
면적

( )㎡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 )㎡
비 고

A
옥천리

1085
답 1,693

자연환경

보전
답 맹지

부정형

완경사
1,920

기호(1~17)

토지와 비교

B
광천리

24
답 1,254 생산관리 답 맹지

부정형

완경사
13,600

기호(18~24)

토지와 비교

다 시점수정. 

국토교통부 고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되, 년 월 이후 지가변동률이2024 07 고시되지  

않아 전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사정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자보- (24.01.01~24.08.21 ) ( )

2024.01.01 ~ 2024.06.30 : 0.338

2024.06.01 ~ 2024.06.30 : 0.125

( 1 + 0.00338 ) * ( 1 + 0.00125 * 52/30 ) ≒ 1.00555

경상남도 남해군 생산관리- (24.01.01~24.08.21 ) ( )

2024.01.01 ~ 2024.06.30 : 0.657

2024.06.01 ~ 2024.06.30 : 0.105

( 1 + 0.00657 ) * ( 1 + 0.00105 * 52/30 ) ≒ 1.00840

라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은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일반적 지가수준을 형성하는 요인으로서 평가대상 토지와 ,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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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항목1) 

평가대상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을 이용상황별로 다음과 같이 각 조건별로 비교하여 개별

요인비교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농경지대  - -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 　

농로의 상태 농로의 폭 포장 등,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출하지와의 접근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토양 토질의 양부, 

일조 통풍 등,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형상

고저 등
고저 경사지 등( )

경사의 방향 

경작의 장애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토양오염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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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인 비교2)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비준율

본건
비교

표준지

1 A 1.00 1.00 1.00 1.00 0.83 1.00 0.830

2 A 1.00 1.00 1.00 1.00 0.83 1.00 0.830

3 A 1.00 0.80 1.00 0.90 1.00 1.00 0.720

4 A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5 A 1.00 0.70 1.00 0.80 2.00 1.00 1.120

6 A 1.00 0.60 1.00 0.70 1.00 1.00 0.420

7 A 1.00 0.60 1.00 0.70 1.00 1.00 0.420

8 A 1.00 0.60 1.00 0.70 1.00 1.00 0.420

9 A 1.00 0.60 1.00 0.70 1.00 1.00 0.420

10 A 1.00 0.60 1.00 0.70 1.00 1.00 0.420

11 A 1.00 0.60 1.00 0.70 1.00 1.00 0.420

12 A 1.00 0.60 1.00 0.70 1.00 1.00 0.420

13 A 1.00 0.60 1.00 0.70 2.00 1.00 0.840

14 A 1.00 0.60 1.00 0.70 1.00 1.00 0.420

15 A 1.00 0.60 1.00 0.70 1.00 1.00 0.420

16 A 1.00 0.60 1.00 0.70 1.00 1.00 0.420

17 A 1.00 0.60 1.00 0.70 1.00 1.0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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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의 요인 기타요인 의 보정. ( )

필요성 및 근거1) 

그 밖의 요인 보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호 및 2 9「 」 제 조 제 항 제 호14 2 5 대법원판례,  

‘ 두2006 11 선고 다 선고 두 선고507(2007.07.12 )’, ‘2003 38207(2004.05.14 )’, ‘2002 5054(2003.07.25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토관(1999. 06.21 5 기획 8342-471, 1999.05.20 0100-725, 1991.12.28 

건설부 토정 등에서 그 밖의 요인 기타요인 의 보정의 필요성30241-36538) ( ) 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공시지, 가는 현실지가와 차이를 내포할 수 있으므로 인근의 평가 사례 지가, 

수준 및 지가동향 등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 기타요인 의 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비준율

본건
비교

표준지

18 B 1.00 0.35 1.00 0.55 1.00 1.00 0.193

19 B 1.00 0.35 1.00 0.55 1.00 1.00 0.193

20 B 1.00 0.35 1.00 0.55 1.00 1.00 0.193

21 B 1.00 0.35 1.00 0.55 1.00 1.00 0.193

22 B 1.00 0.35 1.00 0.55 1.00 1.00 0.193

23 B 1.00 0.35 1.00 0.55 1.00 1.00 0.193

24 B 1.00 0.35 1.00 0.55 1.00 1.00 0.193

본건 과 비교표준지 비교시* (1~17) (A) 

본건 는 행정적조건 지목 등 에서 열세합니다: (1,2) ( ) .

본건 은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등 획지조건 경사 등 에서 열세합니다: (3,6~12,14~17) ( ), ( ) .

본건 는 비교표준지와 대체로 대등시됩니다: (4) .

본건 는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등 획지조건 경사 등 에서 열세하나 행정적조건 지목 등 에서: (5) ( ), ( ) , ( )

우세하여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본건이 우세합니다  , . 

본건 은 행정적조건 지목 등 에서 우세하나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등 획지조건 경사 등 에서: (13) ( ) , ( ), ( )

열세하여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비교표준지가 열세합니다  , .

본건 와 비교표준지 비교시* (18~24) (B) 

본건은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등 획지조건 경사 등 에서 열세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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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2)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

기호

소재지

남해군(

창선면)

토지 평가목적

또는 거래사례
용도지역

평가가격 또는 

거래가격 원( / )㎡

기준시점

또는 거래시점
비  고

건물

①
지족리

산104

임야

담보 평가 자연환경 22,000 2023.03.27 -
-

②
옥천리

617

전

민사소송 생산관리 26,000 2022.06.16 -
-

a
광천리

833

답

거래사례
자연환경

생산관리
22,166 2023.02.07 -

-

b
옥천리

313

답

거래사례 생산관리 15,017 2022.09.27 -
-

그 밖의 요인 기타요인 보정치 산정3) ( ) 

평가사례 등의 선정기준(1) 

인근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서 용도지역의 동일성과 제반 개별요인의 유사성을 고려하며, , 

인근 지역 내 다른 평가 사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와 적절한 시가를 반영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표준적인 사례를 그 밖의 요인 기타요인 의 보정치 산정을 위하여 활용, ( )

하였습니다. 

보정치 산정(2) 

         사례 기준 공시지가 사례평가가격 시점수정 지역요인비교 개별요인비교( × × × )

기타요인보정치          ---------------------------------------------------------------------------  ≒ 

가격시점 기준시점 일 현재 공시지가 공시지가 시점수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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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준지 의 그 밖의 요인 기타요인 보정치 산정* (A) ( ) 

구분
소재지

남해군 창선면( )

기준단가
원( / )㎡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 )㎡

격차율

사례기준 
공시지가

지족리 산104 22,000 1.00562 1.000 0.492 10,885

≒ 5.636
시점일 현재
공시지가

옥천리 1085 1,920 1.00555 -- -- 1,931

비교요인

시점수정 남해군 자연환경보전지역(2023.03.27~2024.08.21) 1.00562

지역요인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 1.000

개별요인 표준지는 사례 대비 개별적 제 요인에서 열세합니다. 0.492

  

평가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개별요인 산출내역( ) (A) ※ ①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누 계

0.80 0.60 1.00 0.90 1.14 1.00 0.492

비교표준지는 사례와 대비시 행정적조건 지목 등 에서 우세하나 가로조건 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 교통의 접근성 ( ) , ( ), (

등 획지조건 경사 등 에서 열세하여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비교표준지가 열세합니다), ( ) , .

비교표준지 의 그 밖의 요인 기타요인 보정치 산정* (B) ( ) 

구분
소재지

남해군 창선면( )

기준단가
원( / )㎡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 )㎡

격차율

사례기준 
공시지가

옥천리 617 26,000 1.02943 1.000 1.000 26,765

≒ 1.951
시점일 현재
공시지가

광천리 24 13,600 1.00840 -- -- 13,714

비교요인

시점수정 남해군 생산관리지역(2022.06.16~2024.08.21) 1.02943

지역요인 인근지역 내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 1.000

개별요인 표준지는 사례와 대비시 대체로 대등시됩니다. 1.000

  

평가사례 기준 비교표준지 개별요인 산출내역( ) (B) ※ ②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누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비교표준지는 사례와 대비시 대체로 대등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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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수준4) 

구분 주위환경 도로조건 지가수준 원( / )㎡ 비고

농경지
마을주변

농경지대
맹지 내외21,000 ~ 24,000 

그 밖의 요인 기타요인 보정치 결정5) ( ) 

상기와 같이 격차가 있는바 표준지 공시지가와 인근 지가와의 격차 기 시행된 평가 수준 및 최근, , 

의 지가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을 상기 격차율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 

보정하였습니다.

비교표준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5.63

B 1.95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의 결정. 

기호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 )㎡

결정단가

원( / )㎡

1 1,920 1.00555 1.000 0.830 5.63 9,022 9,000

2 1,920 1.00555 1.000 0.830 5.63 9,022 9,000

3 1,920 1.00555 1.000 0.720 5.63 7,826 7,800

4 1,920 1.00555 1.000 1.000 5.63 10,870 11,000

5 1,920 1.00555 1.000 1.120 5.63 12,174 12,000

6 1,920 1.00555 1.000 0.420 5.63 4,565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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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 )㎡

결정단가

원( / )㎡

7 1,920 1.00555 1.000 0.420 5.63 4,565 4,600

8 1,920 1.00555 1.000 0.420 5.63 4,565 4,600

9 1,920 1.00555 1.000 0.420 5.63 4,565 4,600

10 1,920 1.00555 1.000 0.420 5.63 4,565 4,600

11 1,920 1.00555 1.000 0.420 5.63 4,565 4,600

12 1,920 1.00555 1.000 0.420 5.63 4,565 4,600

13 1,920 1.00555 1.000 0.840 5.63 9,130 9,100

14 1,920 1.00555 1.000 0.420 5.63 4,565 4,600

15 1,920 1.00555 1.000 0.420 5.63 4,565 4,600

16 1,920 1.00555 1.000 0.420 5.63 4,565 4,600

17 1,920 1.00555 1.000 0.420 5.63 4,565 4,600

18 13,600 1.00840 1.000 0.193 1.95 5,161 5,200

19 13,600 1.00840 1.000 0.193 1.95 5,161 5,200

20 13,600 1.00840 1.000 0.193 1.95 5,161 5,200

21 13,600 1.00840 1.000 0.193 1.95 5,161 5,200

22 13,600 1.00840 1.000 0.193 1.95 5,161 5,200

23 13,600 1.00840 1.000 0.193 1.95 5,161 5,200

24 13,600 1.00840 1.000 0.193 1.95 5,161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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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례비교법 3. 

가 실거래가에 의한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본건 토지의 가격은 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거래시점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 ․ ․ ․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거래사례 선정. 

인근 거래사례 현황1) 

기호

소재지

남해군(

창선면)

토지
목적 용도지역 거래가격 원( / )㎡ 거래시점 비  고

건물

a
광천리

833

답
거래사례

자연환경

생산관리
22,166 2023.02.07

기호(1~17)

토지와비교
-

b
옥천리

313

답
거래사례 생산관리 15,017 2022.09.27

기호(18~24)

토지와비교
-

비교 거래사례 선정 및 사유2)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및 지목 실제 이용 상황 등이 , , 

같거나 유사한 사례로서 본건의 적정한 평, 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호(a,b)를 비교

거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

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선정된 사례는 현장 조사, ,  

시 인근 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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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점수정. 

국토교통부 고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되, 년 월 이후 지가변동률이2024 07 고시되지  

않아 전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사정하였습니다.

기호 토지와 기호 거래사례 비교시 - (1~17) (a) 

경상남도 남해군 자보(23.02.07~24.08.21 ) ( )

2023.02.01 ~ 2023.02.28 : -0.005

2023.03.01 ~ 2023.03.31 : -0.003

2023.04.01 ~ 2023.04.30 : -0.001

2023.05.01 ~ 2023.05.31 : -0.003

2023.06.01 ~ 2023.06.30 : -0.010

2023.07.01 ~ 2023.07.31 : -0.027

2023.08.01 ~ 2023.08.31 : 0.004

2023.09.01 ~ 2023.09.30 : -0.002

2023.10.01 ~ 2023.10.31 : 0.012

2023.11.01 ~ 2023.11.30 : 0.009

2023.12.01 ~ 2023.12.31 : 0.025

2024.01.01 ~ 2024.06.30 : 0.338

2024.06.01 ~ 2024.06.30 : 0.125

( 1 - 0.00005 * 22/28 ) * ( 1 - 0.00003 ) * ( 1 - 0.00001 ) * ( 1 - 0.00003 ) * ( 1 - 

0.00010 ) * ( 1 - 0.00027 ) * ( 1 + 0.00004 ) * ( 1 - 0.00002 ) * ( 1 + 0.00012 ) * ( 1 

+ 0.00009 ) * ( 1 + 0.00025 ) * ( 1 + 0.00338 ) * ( 1 + 0.00125 * 52/30 ) ≒ 1.00555

기호 토지와 기호 거래사례 비교시 - (18~24) (b) 

경상남도 남해군 생산관리(22.09.27~24.08.21 ) ( )

2022.09.01 ~ 2022.09.30 : 0.256

2022.10.01 ~ 2022.10.31 : 0.187

2022.11.01 ~ 2022.11.30 : 0.141

2022.12.01 ~ 2022.12.31 : 0.083

2023.01.01 ~ 2023.12.31 : 0.697

2024.01.01 ~ 2024.06.30 : 0.657

2024.06.01 ~ 2024.06.30 : 0.105

( 1 + 0.00256 * 4/30 ) * ( 1 + 0.00187 ) * ( 1 + 0.00141 ) * ( 1 + 0.00083 ) * ( 1 + 

0.00697 ) * ( 1 + 0.00657 ) * ( 1 + 0.00105 * 52/30 ) ≒ 1.0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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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역요인 비교. 

지역요인은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일반적 지가수준을 형성하는 요인으로서 평가대상 토지와 , 

비교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1.000)

바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항목1) 

평가대상 토지와 비교거래사례의 개별요인을 이용상황별로 다음과 같이 각 조건별로 비교하여 

개별요인비교치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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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대   - -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 　

농로의 상태 농로의 폭 포장 등,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접근성

출하지와의 접근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토양 토질의 양부, 

일조 통풍 등,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형상

고저 등
고저 경사지 등( )

경사의 방향 

경작의 장애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토양오염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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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인 비교2)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비준율

본건
비교

거래사례

1 a 1.00 0.65 1.00 0.80 0.79 1.00 0.411

2 a 1.00 0.65 1.00 0.80 0.79 1.00 0.411

3 a 1.00 0.52 1.00 0.72 0.95 1.00 0.356

4 a 1.00 0.65 1.00 0.80 0.95 1.00 0.494

5 a 1.00 0.46 1.00 0.64 1.90 1.00 0.559

6 a 1.00 0.39 1.00 0.56 0.95 1.00 0.207

7 a 1.00 0.39 1.00 0.56 0.95 1.00 0.207

8 a 1.00 0.39 1.00 0.56 0.95 1.00 0.207

9 a 1.00 0.39 1.00 0.56 0.95 1.00 0.207

10 a 1.00 0.39 1.00 0.56 0.95 1.00 0.207

11 a 1.00 0.39 1.00 0.56 0.95 1.00 0.207

12 a 1.00 0.39 1.00 0.56 0.95 1.00 0.207

13 a 1.00 0.39 1.00 0.56 1.90 1.00 0.415

14 a 1.00 0.39 1.00 0.56 0.95 1.00 0.207

15 a 1.00 0.39 1.00 0.56 0.95 1.00 0.207

16 a 1.00 0.39 1.00 0.56 0.95 1.00 0.207

17 a 1.00 0.39 1.00 0.56 0.95 1.00 0.207

18 b 1.00 0.55 1.00 0.65 1.00 1.00 0.358

19 b 1.00 0.55 1.00 0.65 1.00 1.00 0.358

20 b 1.00 0.55 1.00 0.65 1.00 1.00 0.358

21 b 1.00 0.55 1.00 0.65 1.00 1.00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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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의 결정.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비준율

본건
비교

거래사례

22 b 1.00 0.55 1.00 0.65 1.00 1.00 0.358

23 b 1.00 0.55 1.00 0.65 1.00 1.00 0.358

24 b 1.00 0.55 1.00 0.65 1.00 1.00 0.358

본건 과 비교거래사례 비교시* (1~17) (a) 

본건 는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등 획지조건 경사 등 행정적조건 지목 등 에서 열세합니다: (1,2) ( ), ( ), ( ) .

본건 은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등 획지조건 경사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 (3,4,6~12,14~17) ( ), ( ), (

정도 등 에서 열세합니다  ) .

본건 는 행정적조건 지목 등 에서 우세하나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등 획지조건 경사 등 에: (5,13) ( ) , ( ), ( )

서 열세하여 전체적인 개별요인은 본건이 열세합니다  , .

본건 와 비교거래사례 비교시* (18~24) (b) 

본건은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등 획지조건 경사 등 에서 열세합니다: ( ), ( ) .

기호
거래사례

토지단가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산출단가

원( / )㎡

결정단가

원( / )㎡

1 22,166 1.00 1.00555 1.000 0.411 9,161 9,200

2 22,166 1.00 1.00555 1.000 0.411 9,161 9,200

3 22,166 1.00 1.00555 1.000 0.356 7,935 7,900

4 22,166 1.00 1.00555 1.000 0.494 11,011 11,000

5 22,166 1.00 1.00555 1.000 0.559 12,460 12,000

6 22,166 1.00 1.00555 1.000 0.207 4,614 4,600

7 22,166 1.00 1.00555 1.000 0.207 4,614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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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거래사례

토지단가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산출단가

원( / )㎡

결정단가

원( / )㎡

8 22,166 1.00 1.00555 1.000 0.207 4,614 4,600

9 22,166 1.00 1.00555 1.000 0.207 4,614 4,600

10 22,166 1.00 1.00555 1.000 0.207 4,614 4,600

11 22,166 1.00 1.00555 1.000 0.207 4,614 4,600

12 22,166 1.00 1.00555 1.000 0.207 4,614 4,600

13 22,166 1.00 1.00555 1.000 0.415 9,250 9,300

14 22,166 1.00 1.00555 1.000 0.207 4,614 4,600

15 22,166 1.00 1.00555 1.000 0.207 4,614 4,600

16 22,166 1.00 1.00555 1.000 0.207 4,614 4,600

17 22,166 1.00 1.00555 1.000 0.207 4,614 4,600

18 15,017 1.00 1.01996 1.000 0.358 5,483 5,500

19 15,017 1.00 1.01996 1.000 0.358 5,483 5,500

20 15,017 1.00 1.01996 1.000 0.358 5,483 5,500

21 15,017 1.00 1.01996 1.000 0.358 5,483 5,500

22 15,017 1.00 1.01996 1.000 0.358 5,483 5,500

23 15,017 1.00 1.01996 1.000 0.358 5,483 5,500

24 15,017 1.00 1.01996 1.000 0.358 5,483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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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단가 결정 4. 

가 산정된 시산가액 단가. ( )

기호
공시지가기준법

원( / )㎡

거래사례비교법

원( / )㎡
비고

1 9,000 9,200 -

2 9,000 9,200 -

3 7,800 7,900 -

4 11,000 11,000 -

5 12,000 12,000 -

6 4,600 4,600 -

7 4,600 4,600 -

8 4,600 4,600 -

9 4,600 4,600 -

10 4,600 4,600 -

11 4,600 4,600 -

12 4,600 4,600 -

13 9,100 9,300 -

14 4,600 4,600 -

15 4,600 4,600 -

16 4,600 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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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 및 토지가격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12 1 2「 」 

단가 이( )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단가 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 ) , 

감정평가 「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항에  3 14 1「 」 

따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단가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호
공시지가기준법

원( / )㎡

거래사례비교법

원( / )㎡
비고

17 4,600 4,600 -

18 5,200 5,500 -

19 5,200 5,500 -

20 5,200 5,500 -

21 5,200 5,500 -

22 5,200 5,500 -

23 5,200 5,500 -

24 5,200 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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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결정 . Ⅲ

감정평가액 1. 

구   분 사정면적( )㎡ 적용단가 원( / )㎡ 감정평가액 원( ) 비고

토  지 11,028 - 72,983,600

합   계 72,983,600

결정의견 2. 

상기의 평가전례 및 거래사례 인근지역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시지가, , 기준법에 의한 토지 

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기호(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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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옥천리 소재 적곡저수지 서측 근거리 및 남서측 원거리에 각각 위치

하며, 부근은 산간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2) 교통상황

 

차량 접근 곤란하고,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컨대 지역내 일반적 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4) 중·급경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전 상태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4)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공익용

          산지,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합니다.

기호(3,4,6~8,11,12,14)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

                       제한), 상수원보호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속합니다.

기호(5,9,13)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상수

             원보호구역에 속합니다.

기호(10,15,16)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300미터), 상수원보호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

               에 속합니다.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기호(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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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7)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대상구역(300미터),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합니다.

기호(18~2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개 돼지 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에 속합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24) 토지의 의뢰목록상 지목은 '임야, 답, 대, 전'이나, 현황은 '휴경 전'  상태

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나) 기    타: 별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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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옥천리 1088번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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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24) 토지 전체 전경(원거리) 기호(1~17) 토지 근거리 일부 전경

기호(1~3) 토지 근거리 일부 전경 기호(4) 토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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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5~17) 토지 근거리 일부 전경 기호(18~24) 토지 근거리 일부 전경




